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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재기 가능성 기다린다”
서울지법, 일반 휘발유 품질과 차이 없어 … 특허까지 받았는데

정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한 연료첨가제 <세녹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세녹스 제조기업 프리플라이트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

는 서울지방법원 형사2단독(박동  부장판사)은 최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세녹

스의 품질이 휘발유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석유품질검사소 시험 결과 휘발유에 세녹스를 6대4 비율로 섞어 사용할 때 휘발유 품질기준을 넘

어섰으며, 한국에스지에스 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옥탄가(90.8)는 기준치인 91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가짜 휘발유는 단속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고 특허까지 받은 상품을 언제

까지 엉성한 법률로 규제해야 할지도 모호하다”고 언급해 무죄 선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프리플라이트 관계자 역시 “조만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세녹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 판결이 나오면 세녹스 판매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6월 출시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유사휘발유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았으며, 2003

년 8월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발효 이후 사실상 판매

가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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